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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5
－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－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매일절세재무요점매일절세재무요점

月월 주택분 종부세율 개편안

火화 다주택자 중과세의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

과세표준 '18년 이전

'19~'20년 '21년 이후

개정안
일반 다주택

일반
(2주택 이하)

다주택
(조정대상

2주택)

3억 이하
0.5

0.5 0.6 0.6 1.2 0.5

3억~6억 0.7 0.9 0.8 1.6 0.7

6억~12억 0.75 1.0 1.3 1.2 2.2 1.0

12억~25억
1.0 1.4 1.8 1.6 3.6

1.3

25억~50억 1.5

50억~94억 1.5 2.0 2.5 2.2 5.0 2.0

94억 초과 2.0 2.7 3.2 3.0 6.0 2.7

구 분 2주택 3주택 이상

양도
가액

양도
차익

보유
기간

현행(중과) 개정(중과 배제) 현행(중과) 개정(중과 배제)

15억원 5억원 10년 2억7,310만원
1억3,360만원

(중과대비 
△1억 3,950만원)

3억 2,285만원
1억3,360만원

(△1억8,925만원)

20억원 10억원 15년 5억8,305만원
2억5,755만원

(△3억2,250만원)
6억8,280만원

2억5,755만원
(△4억2,52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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水수	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

木목	 OECD 디지털세 초안 주요 내용 

현행
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
납입한도

개정안
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
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

구 분

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
(연금저축 납입한도) 세액

공제율
구분

세액공제 대상 납입한
도

(연금저축 납입한도)

세액
공제율

50세 미만 50세 이상

5500만원
이하

(4000만원) 700만원
(400만원)

900만원
(600만원)

15%
5500만원

이하
(4500만원)

900만원
(600만원)

15%

1.2억원 이하
(1억원)

12%
5500만원

초과
(4500만원)

12%
1.2억원 초과

(1억원)
700만원

(300만원)

   ※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

⊙ 적용 대상

-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(약 27조원) 및 이익률 10% 초과 다국적 기업

⊙ 과세권 배분

- 통상이익(이익률 10%) 초과하는 이익의 25%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시장 소재국

에 배분

⊙ 향후 일정

- 간소화된 집행절차 등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. 2024년 시행


